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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

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았

던 청년 A(22)씨가 아버지를 방치해 굶어 죽

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 초등학교 1학

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 아버지와 A씨 뿐이던 

가정에서 아버지마저 몸져눕게 되자 치료비

를 내고 나면 두 사람은 쌀 살 돈도 없을 정도

의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힘겹게 아버지를 돌보던 A씨의 모습을 보

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방에 들어오지 말라”

고 말했다고 합니다. 곡기를 끊은 아버지를 울

면서 지켜봤던 A씨는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

에 닷새간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정치권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

니다. A씨에게 부모를 살해한 ‘존속 살해’ 혐

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유기치사죄 아닌 존속살인죄가 인정된 

이유가 뭔가요?

먼저, 유기치사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

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포기해 죽음

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존속 살해보

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조르

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음으

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요, 그렇기에 

“죽인 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

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돌봄 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람이 돌봄을 행하지 않

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부작위 

살인’이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아픈 아버지 방치한 20대…

법원은 왜 ‘살인’ 판결을 내렸나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의 
판결 되짚어 보기 - - 법, 가족에게 돌봄 의무 부과…어기면 ‘부작

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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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살인입니다. 가족은 

법이 보호 의무를 부여한 존재입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바닷물

에 나의 배우자와 옆집 어린아이가 동시에 물

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옆집 

아이를 구했고, 배우자는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배우자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

한 구조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에게 부작위 살인이 적용된 

이유입니다.

만약 가족을 구하려다 옆집 아이가 사망하

게 됐다면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예외는 교통사고뿐입니다. 교통사고

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더라

도 사고 피해자를 반드시 구조해야 합니다. 그

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됩니다.

◇안타까운 존속 살인,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요?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그를 위해 

해줄 것은 없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병원의 역할에 관해 이야

기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빴는지, 그리고 퇴원 당시 병원의 의학

적 권고를 무시했는지 등의 사정이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이 여러 복지 혜

택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생계급

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 등 부

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고려됐습니다. 아들

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

만 이제는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부양의무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아버지의 생계 급여 지급도 가능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아 요

양 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는 장애 진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을 듯합니

다. 사실상 의료와 요양에서 사각지대가 만들

어진 겁니다.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빈곤의 대물림은 강요되어서도 안 되며 부

양을 가족에게만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

히 막을 수 있는 간병살인, 이제는 막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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